
제 1 조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7,639,321,515          293,187,000        

5,138,717,205          154,161,000        

5,138,717,205          256,935,000        

2,500,604,310          139,026,000        

공기업특별회계 582,411,041            43,117,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9,960,265            27,996,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5,616,425            11,780,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6,834,351             3,341,000          

기타특별회계 1,918,193,269          95,909,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6,708,000             1,335,000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21,718,831             1,085,000          

경륜사업특별회계 37,635,774             1,88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6,816,006            20,84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67,269,111             3,363,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5,490,000             4,774,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70,593,113            48,529,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004,000              450,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293,000              64,000             

유료도로특별회계 54,580,013             2,729,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14,338,833            5,716,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3,802,900             690,000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57,617,924             2,880,00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4,774,200              238,000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403,802              470,000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147,762             857,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871,80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273,200,000천원, 특별회계 132,400,000천원이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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